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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모집 관련 보험감독 체계 정비

□ 금융위는 지난 30일 발표한 보험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(안)을 통해 보험계약

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을 강화한 금융기관보

험대리점 주요 규제를 입법예고함. 

o 현재 전업카드사들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자사의 DB를 활용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

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면서도 관련 규제는 대부분 받

지 않고 있음.

o 이 같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5개 전업카드사들을 중심으로 판매경쟁은 과열되고 소

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완전판매 및 이로 인한 민원의 온상이 되

고 있음.

□ 개정(안)에 따르면 5개 전업카드사는 앞으로 점포 내 모집과 인터넷 모집만 가능해지

며, 꺾기 등 불공정 모집 금지, 보험사별 판매비중 한도 규제, 모집방법 제한 규제는 

원칙적으로 적용받게 됨.  

o 한편, 판매비중 규제는 현재 카드사 산하의 각 보험대리점이 사실상 한 보험사하고

만 전속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만큼 3년 유예 후 적용(3년째 비율 50% 

적용)하기로 함.

o 모집방법에 있어서도 현행 카드사의 영업행태인 텔레마케팅(TM)을 인정하며, 판매

상품 제한 및 모집인수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예외 적용하기로 함.

□ 아울러 금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

하여 유관기관간 업무 분담을 통해 검사기능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임. 

o 소형 보험사에 대한 검사는 보험협회 등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검사 기능을 효율화

하고, 업계 자체의 자율조정 기능도 존중해 주기로 함.

(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, 10/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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